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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기업의 발목을 잡는 19개 기술규제 애로를 개선한다

- 기업 현장의 목소리 적극 청취로 작년에 19건의 기업애로 발굴, 올해부터 본격 개선 -
-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절감, 검사기간 단축, 시장 활성화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해 추진한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결과를 산업계
에 알리기 위해 1월 27일(수)에「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국표원은 총리
훈령에 따라 ‘13년부터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기술규
제 애로를 매년 발굴·개선을 통해 비용절감, 생산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기대한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서 적극적인 기업애로 접수‧분석을 실시하여 19건의 애로를 발굴하였고, 올해 
초부터 애로 개선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개선과제 발굴 건수 : (‘16) 10건 → (‘17) 11건 → (‘18) 15건 → (‘19) 13건 → (‘20) 19건

‘20년에 발굴한 기업애로 19건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해경 등이 운영 중인 △기술기준 불합리
(10건), △인증비용‧절차 부담(5건), △규제정보 혼란(4건) 등이며,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절
감, 검사기간 단축, 시장 활성화 등 기업활력 제고의 촉매제 역할이 기대된다. 
(기술기준 불합리) 무정전전원장치 KS 및 고효율 인증기준 개정, 온수보일러 고효율 인증기준 합리화, 생활
화학제품 시험법 개선 등을 통해 관련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애로 해소 및 시장 활성화 촉진
(인증비용‧절차 부담) 레미콘 시험부담 완화, 해양오염방재 자재·약제 시험수수료 개선, 소규모 자동차 제작
자 자기인증 절차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부담 완화 및 소요기간 단축
(규제정보 혼란) 다기능 세척제의 라벨링 요건 간소화, 위생용품의 성분명 통합 표시 허용 등을 통해 제품 
표시사항의 합리적 관리 및 불필요한 포장재 추가 제작‧폐기 방지 등 비용절감 기여

한편, 국표원은 ‘19년 발굴된 DC 공기청정기 KS 기준 마련 등 13건의 기업애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
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중 9건은 관련 기준 개정 등 개선을 완료했으며, 4건은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
혔다. 공기청정기 적용범위 확대, 환풍기 풍량시험 조건 현실화, 일회용 기저귀 염료기준 시험기준 변경 등
과 관련한 9건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 KS 또는 기술기준을 변경하였으며, 환경표지인증 어린이 가
구, 위생용품 인증표시‧광고, 지게차 포크 속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기관과 관련한 4건의 기업애로
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히 개선조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국표원은 ‘20년 신규로 발굴한 19건의 기업애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그 간의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대한
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과 함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집중 조사하는 ‘민‧관 
합동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규제 개선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 급격한 기술변화로 인해 기술기준의 종합 점검이 필요한 품목, 관련 국제표준 및 해외기준이 대폭 개정된 
   품목, 복합‧반복적인 기술기준 민원 발생 품목 등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끊임
없이 귀 기울일 것”이라며, “팬데믹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
록 불합리한 기술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http://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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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감열지)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02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감열지)의 안전기준을 제정함
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감열지)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취지
감열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려
는 것임

2. 제정내용
 ㅇ 감열지에 적용되는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붙임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안전기준 부속서 25(감열지) 제정안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
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3. 30(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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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3. 축산물 영업자 공동사용 시설 확대  및 축산물 해썹기준 개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영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 등
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은 제품 검사시설 등 축산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축산물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해썹(HACCP)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 축산물 영업자 부담 완화 >

□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업자 등의 제품 검사시설 공동 사용 확대 ▲식육판매업자 등의 시설 공동 사용 
확대 ▲도축검사 증명서 발급 방법 개선 등입니다.

 ○ 축산물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합니다.

 ○ 식육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같이 하거나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
려는 경우 밀봉된 제품을 보관하는 냉장․냉동시설과 판매를 위한 진열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그동안 도축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축검사 증명서를 도축하는 가축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축산물 해썹(HACCP) 제도 개선 >

□ 주요 내용은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인증사항 변경신고 대상 간소화 ▲해썹 인증요건인 교육 
수료 기준일 완화입니다. 

 ○ 축산물 해썹 인증 신청 시 방대한 분량을 기재해야 하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대신 중요관리점(CCP) 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하는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영업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 합니다.

 ○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모든 인증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하던 것을 중요관리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만 하도록 개선합니다.

 ○ 현재는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수료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인증을 받고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자의 영업 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산물 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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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 안심 위한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강화

- 「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2021년 수입식품 유
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해외직
구식품 안전성 검사 ▲무신고 제품 등 수입식품 유통관리입니다.

 ○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강화) 그간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
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식품판매업소
**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현장 점검 외에 비대면 점검 병행 실시
   ** 외국식품판매업소 : 개인휴대반입품 등 무신고(무표시) 제품 유통 점검 

 ○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확대)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및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 등 수거·검사를 확
대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영양·기능성분 검사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기호식품 : 과자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 건강기능식품 : EPA / DHA 함유제품,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 프로폴리스 등

 ○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특정기능(성기능·다이어트 등) 표방 제품 및 영유아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확대실시하고, 검사결과 유해제품은 수입통
관단계에서 차단하겠습니다.

   -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정보(위해제품 목록 및성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
바일 웹을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포털에서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제공 중

 ○ (무신고 수입식품 등 유통안전관리 강화) 무신고 식품용 기구·용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기획점검과 수
입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관리 및 영업자 교육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
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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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 원료로 확대됩니다

-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 및 인증 확대 기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19년도부터 운영해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완제 화장품에만 천연·유기농 인증을 해주던 것을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에서 자
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확대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과정에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 구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승인된 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마련했습니다.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현황(’20.12 기준) : 16개 업체, 34품목

□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을 위해서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취급(제조업자 포함)하는 자가 원료
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 함량 비율정보를 
확인 후 승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총 3개소 지정, ’21.1월 기준)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한국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컨트롤유니온코리아

 ○ 각 인증기관은 승인한 원료 목록을 취합·공개*해 화장품 업체가 천연·유기농 화장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3개 인증기관이 승인한 원료 정보를 취합하여, 각 인증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목록정보를 제
공

□ 식약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에 대한 자율승인을 통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현황 및 원료승인절차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현황 및 원료승인 관련 문의처

기관명 홈페이지 / 연락처(문의처)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연락처: 02-2164-1405, 1406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www.kcl.re.kr
연락처: 02-3415-8878, 8812

(주)컨트롤유니온코리아 www.controlunion.co.kr
연락처: 070-5121-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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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 절차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6.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기준․절차 마련

- 인증절차, 신청 제출자료, 심사항목 등을 담은 민원인안내서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을 
인증하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약칭: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
노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
로 기대되는 의료기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연구개
발 인력, 조직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제조기업을 인증하고 제조허가 시 제출자료 일부
를 면제하는 등 신속제품화를 위한 허가 특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 중 단독으로 개발·제조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 식약처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 인증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
기업 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안내」(민원인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 안내서 주요 내용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에 필요한 ▲인증절차 ▲인증 신청 시 제
출자료 ▲인증 세부 심사항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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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의 안전관리체계 >

혁신의료기기 지정

→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

제조품목 허가

→

시판 후 평가

제품의 기술혁신성·
공익성 등 평가

인력·조직, 
품질관리체계 및 

안전성‧유효성 검증 
계획 등 평가

소프트웨어 
안전성‧유효성 검토
* 자료제출 일부 

면제

유통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수집‧평가

â

1. 신청 2. 접수 3. 평가 4. 인증·통보

인증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요건검토, 
실태조사계획 통보 → 인증기준 적합여부 

평가 →
인증 여부 결정 

및 통보
(인증서 발급)

서류검토 → 실태조사

   - 세부 심사항목은 ➊연구‧개발 인력 ➋연구‧개발 조직 ➌연구‧개발(실적) ➍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 대한 해당 기업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제품화를 촉진하고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
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주간 규제 정보  Vol.331  2021. 01. 25 ~ 2021. 01. 31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0 -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7. 코트디부아르 에어컨시장 동향 및 시사점

- 경제 성장 및 건설경기 호황에 따라 에어컨 수요 증가세 -
- 수입산 의존도가 높은 시장으로 품질 및 가격경쟁력으로 공략 필요 -

기후, 경제성장, 에너지 가격 축소, 건설 수요 증가 등으로 에어컨 수요 확대

코트디부아르에서 냉방은 필수이다. 1년 내내 고온 다습한 기후로 상시 냉방이 일상화될 수 밖에 없다. 그
런 가운데 COVID19 확산 전인 2019년까지 최근 5~6년간 7% 후반대를 넘는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가계 
수입 확대로 에어컨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전력생산 여건이 나아져 전기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전기요금 역시 낮아지면서 고전력 소
비 제품인 에어컨을 사용하기에는 좀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상업용 빌딩은 물론 주택 등 건설 
경기가 호조를 띄면서 자연스레 에어컨 수요가 확산되는데 기여하였다.
 
중국산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한국산 수입은 10위권 안

코트디부아르 에어컨 및 관련 부품시장은 자국 내 제조업체가 없어 수입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
으로 수입 통계가 시장 규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2019년 수입 규모는 2,000만 달러 선으로 전년 대
비 33.6%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이 중 중국이 점유율 50% 가량을 차지하며 다른 경쟁국을 여유 있게 앞서면서 1위에 포진, 프랑스, 이탈
리아, 스페인, 태국 등의 뒤를 잇고 있다. 한국산의 경우 2019년에 40만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수입을 기
록, 9위에 랭크되어 있다. 절대적인 수입금액은 높지 않으나 삼성, LG와 같은 유명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들의 인지도는 꽤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2019년 코트디부아르 에어컨 및 관련 부품 수입 동향(HS코드 8415) 
(단위 : 천 달러, %)

자료 : Global Trade Atlas 

http://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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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본체 및 관련 부품 등의 연도별 수입 현황을 세부 HS코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가정에서 사용하는 벽걸이형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고 건물용 에어컨, 특히 
천장에 설치하는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사무용/상업용빌딩/건물건축수요가 높아지면서 향후 활용도가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품목군별수입현황
(단위 : 천달러, %)

자료 : Global Trade Atlas 

한국 제품, 현지 시장에서 고품질 고가 제품으로 분류

현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통 중인 제품 중 한국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의 고가 제품으로 인식된다. 
주로 임대료가 높은 상업용 빌딩 혹은 주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보통 수준의 건물/주택에서는 우리나라
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으나 현지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브랜드/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다. 
 
주요 브랜드로는 LG, 삼성, 월풀(Whirlpool), 하이센스(Hisense), 캐리어(Carrier), 나스코(Nasco), 스파트
(Smart) 등이 꼽힌다. 코트디부아르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브랜드, 가격 수준을 일반(벽걸이) 에
어컨 및 시스템 에어컨으로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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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유통 주요 에어컨 제품 현황(벽걸이형)
(단위 : $)

자료 : 해당 기업 홈페이지 정보, jumia.ci 
 

주로 건물 천장에 빌트인으로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아직 보급률이 높지 않으나 고가의 주택/빌
딩, 호텔 및 레지던스, 쇼핑몰 등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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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유통 주요 에어컨 제품 현황(시스템 에어컨)
(단위 : $)

자료 : 해당 기업 홈페이지, jumia.ci

에너지 절전 등 친환경 제품 수입 장려를 위해 규제 적용
에어컨 관련 제품의 수입관셰 및 부가가치세는 각각 5~20%, 18%가 적용된다. 
 

세부 제품별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현황
(단위 : %)

자료 : 코트디부아르 세관
 
2020년 11월, 관련 제품 주무 부처인 석유신재생에너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에어컨, 냉동고, 냉장고 등의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 등을 표기한 라벨이 없는 제품의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
부터는 일부 제품군을 대상으로 신제품 판매만을 허가하고 중고제품 판매는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중
고제품 수요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예정대로 해당 지침 적용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그만큼 정
부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업계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12KW 미
만의 가정용/주택용 에어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트디부아르에서 판매되는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라벨 
예시 및 항목별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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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에너지 효율성 라벨 및 기재 정보 내역 설명

1. 에너지가이드(GUIDE ENERGETIQUE)라는라벨명표기
2. 에너지효율등급(CEE : Classe d’efficacité énergétique)

3. UEMOA(서아프리카경제화폐공동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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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라벨관련 UEMOA 지침표기

 
5. 연간전력소비량(Kwh/연)
 

6. 정격전력량

7. 에너지효율(EER)
 

 
8. 제조업체명
9. 제품사양
10. 모델명

한국산은 좋은 품질의 제품, 가격경쟁력이 관건

다른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한국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현지 바이어나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편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로 인식되고 있어 좀더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현지 선호도가 현 수준보다 훨씬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경쟁력 강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구매력이 충분하여 가격보다는 품질에 우선 순위를 두는 
중상류층을 타겟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빌딩 건설사에 납품하는 현지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 시장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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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Fraternite Matin 등 현지 언론, Abidjan.net 등 현지 매체, JUMIA CI, 코트디부아르 세관, 코트디
부아르 석유신재생에너지부, 관련 업체 홈페이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8.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요 폭증한 태국 고무장갑 시장 동향

- 태국은 세계 2위 규모의 고무장갑 수출국 -
- 태국 식약청 의료기기 승인 니트릴 장갑 제조사는 20개 수준 -
- 니트릴 장갑 수출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 많아 각별히 주의 필요 -

태국의 연간 고무장갑 생산량은 약 460억 장 수준이며, 전체 생산량의 약 88%가 의료용에 해당한다. 또한 
태국에서 생산되는 고무장갑의 약 90%는 수출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과용 장갑 수요가 급증하면
서 니트릴 장갑 수출 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국 고무장갑 생산 현황
 
태국 내 연간 고무장갑 생산량은 약 460억 장 수준이다. 종류별로 크게 의료용, 산업용, 가정용 3종류가 
생산되고 있으며, 전체 생산량의 약 88%가 의료용이다. 

태국 산업경제실 통계에 의하면, 태국의 고무장갑과 진찰용 장갑 생산은 수년간 증가세에 있다. 원자재에 
해당하는 농축 라텍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생산 증대를 낳아 2018년 고무장갑 생산량
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237억 장을 기록한 바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첫 11개월
간 태국 고무장갑 생산량이 243억 장에 달해 2018년 수치를 경신했다. 
 

태국 고무장갑 및 진찰용 장갑 연 생산량(2016~2020년)
(단위: 백만 장, %)

 자료: 산업경제실(OIE)(2021.1.19.)

태국고무공사(Rubber Authority of Thailand )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태국 내 47개의 고무장갑 제
조사에서 55개의 생산시설(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20개는 태국 식약청(Thai FDA)의 의료기기 인증 
기업으로 진찰용 및 외과용 장갑(니트릴 장갑) 제조사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제조사 중 절반 이상은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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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회사(JV)에 해당한다.  
 
KOTRA 방콕 무역관에서 2020년 7월 태국 내 니트릴 장갑 제조사 8개에 신규 주문량 납품 가능 시기를 
문의한 결과 빨라야 2021년 1~8월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2021년 1월, 4개 제조업체에 납품 가능 시기를 
재확인한 결과 2개의 업체는 2022년 1월에야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2개사는 기존 물량 처리가 밀려 일시
적으로 신규 주문을 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태국 식약청의 의료기기 승인을 획득한 니트릴 장갑 제조업체 정보 

자료: 사업개발국, 각 사 홈페이지

고무장갑 수요 동향
 
태국고무장갑제조협회(TRGMA)는 2020년 12월, 2020년 글로벌 고무장갑 수요는 팬데믹으로 인해 전년 대
비 약 20% 증가한 3600억 장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국 산업경제실(OIE)의 통계를 살펴보면 태국 내 고무 장갑 수요는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첫 11개월 간 고무장갑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으며, 총 수요의 91.4%가 
수출 물량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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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고무장갑 판매량(2016~2020.11.)
(단위: 백만 장)

자료: 산업경제실(OIE)(2021.1.19)
 
월별 고무장갑 판매량을 살펴보면, 2020년 중 1월을 제외한 모든 달의 판매가 2019년, 2018년 대비 증가
했고, 5월 판매량이 39억 장으로 절정에 달한 뒤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태국 월별(1~11월 기준) 장갑 판매량(2018~2020년)
(단위: 백만 장)

자료: 산업경제실(OIE)(2021.1.19.)
 
고무 장갑 관련 정부 정책
 
태국 투자청(BOI)은 의료기기 및 장비 생산 투자청 승인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비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의료기기 제조 시 프로젝트에 따라 3~8년간의 법인세 면제와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수
출용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2020년 4월 코로나19 발생으로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관련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하자 한시적으로 기존 인센티브에 추가로 3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2020년 1~6월 이내 신청 기업에 한함). 태국 투자청은 2020년 상반기 중 42건의 의료기기 생산 관련 
투자 승인을 했으며, 승인 기업들의 총 투자액은 120억 밧(4억 35만 달러) 수준이다. 
 
태국 내각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태국고무공사를 통한 고무제품 제조기업들의 대출 이자금 보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고무제품 제조 기업들이 제조시설 확장 또는 관련 기계설비 교체 관련 대출을 희망하는 경
우 2020년 1월~2021년 12월 태국고무공사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정부에서 2016에서 
2026년까지 연 3%까지 대출금 이자를 상환해 준다. 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예산 250억 밧(8억3406만 
달러)을 배정함으로써 라텍스 초과공급량을 연 10만 톤 수준까지 흡수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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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장갑 제조 관련 최신 투자 동향
 
현재 대부분의 태국 고무 장갑 제조사들은 폭증하는 공급물량을 감당할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
라서 일부 제조사들은 생산시설 확장을 계획 중이다. 태국 고무장갑 제조 선도업체인 쓰리 뜨랑 글러브스
(Sri Trang Gloves PCL)사의 경우 지난 9월 증설, 생산효율성 향상 그리고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240억 
밧(8억 69만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동 사는 2021년 중 생산 가동을 목표로 4개 공장을 추
가로 건설 중이며, 장차 4개 공장의 합산 연 생산능력은 160억 개에 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인 닥터 부
(Doctor Boo) 사의 경우 12억 밧(4003만 달러)을 투자하여 순차적으로 3개의 공장을 추가로 설립할 예정
이다.
 
또한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톤부리 헬스케어 그룹(Thonburi Healthcare Group PCL)은 타이 메
디컬 글러브(Thai Medical Glove Co., Ltd.)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갑 사업에 신규 진출했다. 타이 메
디컬 글러브는 10억 밧(3340만 달러)을 투자해 1일 100만 장의 의료용 장갑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국의 고무장갑 수출 현황
 
태국고무장갑제조협회(TRGMA; Thai Rubber Glove Manufacturers Association)에 따르면 태국은 말레
이시아에 이은 세계 2위의 고무장갑 수출국이다. 태국의 글로벌 시장 내 고무장갑 시장점유율은 약 15% 
수준이며, 전체 고무장갑 생산량의 약 90%가 수출용에 해당한다.
 
태국은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외과용·의료용 장갑(HS 4015.11)을 수출하고 있으며, 2020년 1~11월 수출
액은 2억605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은 전체 수출액의 60%를 차지하는 미
국이며, 대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7.3% 증가한 337만 달러를 기록했다.
 

태국의 외과용·의료용 장갑(HS 4015.11) 수출현황(2018~2020년, 1~11월)
(단위: 천 달러, %)

자료: Global Trade Atlas(2021.1.20)
 
2020년 1~11월 기준 태국의 외과용·의료용을 제외한 고무장갑(HS 4015.19)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7억4726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며, 대영국 수출은 1058.5% 증가했다. 한
국으로의 수출은 63.0% 증가했으며, 수출규모는 2297만 달러로 16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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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의 고무장갑(HS 4015.19*) 수출현황
(단위: 천 달러, %)

주: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 기타제품(외과용 및 의료용 제외)
자료: Global Trade Atlas(2021.1.20)

 
의료용 장갑 인증 정보
 
태국에서 의료용 또는 외과용 장갑(HS 4015.11)은 ‘일반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제품 제조 및 수입에 앞서 
태국 식약청(Thai FDA)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제품 수입 및 유통 전 식약청
을 통한 제품 사전 등록 절차도 필요하다. 
 
현재 태국 식약청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기 부족현상에 대응하고자 의료용 장갑을 포함한 13개
의 코로나 진단, 치료, 예방 관련 품목을 패스트트랙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수입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여 1
일(근무일 기준)안에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의료용 장갑 인증 정보

자료: 태국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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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은 태국의 니트릴 장갑 수출 사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니트릴 장갑의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니트릴 장갑 제조업체 또는 수
출 대행업체를 사칭한 사기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작년 9월 태국 여성 1인과 아프리카 남성 2명이 182만 달러 상당의 니트릴 장갑 사기 건으로 체포된 사실
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으며, 방콕무역관을 통하여 니트릴 장갑 관련 우리기업의 피해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실존하지 않은 허구의 기업 정보를 웹사이트 상에 게재한 뒤 수출 알선을 하거나 실존 회사명 또는 장갑 
브랜드를 도용하여 별개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행하기도 한다. 또한 태국 식약청 의료기
기 제품 인증 서류를 위조한 경우도 발생했으며, 발주 물량 중 일부만을 하자 제품과 섞어서 선적하고 향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2021년 1월 현재 태국 니트릴 장갑 제조업체 중 신규 발주 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으므로 
우리기업들은 웹사이트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하여 태국산 니트릴 장갑 수출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입수할 경
우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체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니트릴 장갑 사기 주의 경고문 예시  

자료: W.A. Rubbermate 사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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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hun Thai Glove 웹사이트
 
태국산 니트릴장갑 수입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에이전트가 아닌 제조업체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직접 
연락을 취할 것이 권장된다. 더불어 본인들이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이라고 주장하거나 태국 제조사와 공동 
투자를 하고 있어 우선 발주가 가능하다는 식의 권유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제조
사를 사칭하는 기업도 있으므로 연락처가 +66(0)8 또는 +66(0)9 로 시작하는 태국 휴대폰 번호만 기재되어 
있거나 왓츠앱(Whatsapp) 또는 라인(LINE)계정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특히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시사점
 
태국고무장갑제조협회(TRGMA)는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고
무장갑 수요가 2020년 대비 1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잘 해왔던 태국도 2020년 12월부터 집단 감염이 발견된 뒤 매일 세자리 수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콕무역관과의 전화 인터뷰에 응한 S사의 판매부 관계자
는 최근 태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당분간 니트릴 내수 수요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
다.
 
태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용 컨테이너 부족을 겪고 있는데다 태국 내 장갑 제조사들 대부분이 기존 발
주량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은 태국산 장갑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
들은 특히 니트릴 장갑 수입이 가능하다는 정보에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니트릴 장갑 수출이 가능한 우리 기업은 태국 식약청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한 신속한 수출이 가
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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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김민수, Chanatta Thararos
자료: 현지언론(Bangkok Post, Prachachat, Bangkokbiznews, The Nation), 수출입은행, 태국투자청
(BOI), Incentives, 태국플라스틱협회. 태국고무장갑제조사협회, 태국고무공사, 태국식약청, 산업경제실, 니
트릴 장갑 제조사 홈페이지, 사업개발국, Global Trade Atlas(HIS Markit)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9. 인도 AEO 제도 활용으로 수월해지는 인도 통관 절차

- 인도의 비관세장벽에 대응, AEO 제도 활용 가능 - 
-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도 AEO 획득 요건 완화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개요
 
AEO는 우리 관세법 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의미한다. 
동 제도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해 만들어진 민·관 협력제도로 세관 당국에 의해 공인받은 
우수 업체에 대하여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AEO 인증업체
에 대해서 통관 행정 상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사회 안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은 차
단하여 국가 간 화물이동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 80개국이 도입하였고, 현
재 13개국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AEO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관세법 255조의 2에서 수출입 안전관
리 우수 업체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를 심사
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임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 AEO 제도의 현황 및 혜택
 
인도는 2016년부터 AEO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 12월 기준 인도 내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T1의 경우 3,206개, T2의 경우 581개, T3의 경우 20개, LO의 경우 791개로 총 4,598개이다. T1, T2, T3
는 수출입업체가 획득할 수 있는 인증 등급이고, LO는 수출입업체 외 물류업체, 운송인, 하역업자 등이 획
득할 수 있는 인증 등급을 말한다. 

인도 AEO 인증 현황

자료: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인증 등급 T1 T2 T3 LO
기업 수 3,206 581 20 791

인증 대상 수입업체/ 수출업체 물류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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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AEO등급별주요 혜택 비교

자료: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인도 AEO 인증 절차 및 필요 서류
 
인도AEO 인증 종류 중T1의 경우, 신청업체의 이름, 수출입코드(IEC), 부가세 등록 번호(GSTN)등 일반적인 
사항과 법규준수 여부와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하여 작성한 표를 신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AEO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AEO T1을 제외한 신청 서류는 인도 국제관세총국(DIC, Directorate of 
International Customs)의AEO 프로그램 담당자 앞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AEO T2와T3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법규 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을 증명하는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AEO T2와 T3 신청 시 필요서류

연번 서류 내용
인증 종류 및 

서류 필요 여부
T2 T3

1 AEO 신청서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o o

2 안전관리 계획서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문서, 시설과 장비, 교육·훈련체

계 관련 시행 내용
o o

3 업무흐름도 수출입 과정에서 서류 및 정보의 흐름 o o
4 공장배치도 출입구, 주차 구역, 시설 등 배치도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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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AEO T2의 인증 신청자는 AEO 인증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고, AEO 인증 심사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AEO 인증 심사 담당자는 추가적인 정보 및 
문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을 통해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신청 업체는 적절한 기간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신청 업체의 현장 검증을 위한 방문이 진행 된 
후, 60일 이내 검증 결과 보고서 및 권고사항이 공지된다. 해당 권고 사항을 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AEO T2 인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AEO T3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AEO T2를2년 이상 유지한 업
체인 경우에는 신청 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AEO T3 인증 취득이 가능하며, AEO T2를유지한 기간
이 2년 미만인 경우, 거래업체 정보 관련하여 현장 검증이 이뤄진 후에 AEO T3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주: 인도 AEO 인증 관련 규정 클릭하기
 

중소기업 AEO 인증 제도 주요 내용

자료: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인도 세관 담당자는 수입 물품 통관 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물품 검사나 서류 보완요구 등 다양한 이유
로 은행 보증금을 제공하게 한 후, 물품을 반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AEO T1, T2의 경우 각각 
50%, 75%의 은행 보증금 감액이 가능하였는데, 이번 중소기업을 위한 AEO T1, T2의 경우 각각 75%, 
90% 까지 감액이 되어 더 많은 자금 부담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인도와 다른 국가 간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및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AEO 인증에 따른 은행 보증금의 감액이 적용 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 AEO 인증업체의 인도 내 활용
 
2017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국과 인도 간 AEO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에 따라 한국의 AEO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는 인도 AEO 인증을 받은 업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자체 
평가
서

일반 사항 사업 종류, 영업 활동 기간, 수출입신고 건수 등 o o
6 법규 준수 사기, 위조, 밀수, 세금 회피 등의 행위에 관련 여부 o o

7
내부통제시스

템
영업활동, 신고 자료의 흐름 및 회계처리 관련 o o

8 재무 건전성 대차대조표, 사업 지속성 관련 회계 감사 결과 등 o o

9 안전 관리
운송수단,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문서, 시설과 장비, 

정보 및 교육·훈련체계 관련
o o

10 거래업체 정보 기본 정보 및 AEO 인증 취득 여부 x o

구분 기존 내용 변경된 내용

 요건 완화

이전 회계연도 내 최소 25건의 수출입
통관 처리

이전 회계연도 내 최소 10건의 수출입통관 
처리(최근 6개월간 5건 이상)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
최근 3년간 법규준수 여부 및 재무건전

성 평가 
최근 2년간 법규준수 여부 및 재무건전성 평

가 

신청 서류 10개의 신청서류 작성
T1의 경우 2개, T2의 경우 3개의 신청서류 

작성
처리 기한 T1의 경우 1개월, T2의 경우 6개월 T1의 경우 15일, T2의 경우 3개월

주요 혜택 
AEO미인증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은

행 보증금의 50%(T1), 25%(T2)제공
AEO미인증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은행 보

증금의 25%(T1), 10% (T2)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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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혜택을 받기하기 위해서는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가 외국의 AEO 수출
기업에게만 발급해 주는 해외거래처부호(OBIN, 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 
인도에서 수입 신고 시 수입신고서에 해당 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이를 위해서 한국 AEO 인증 수출업체
와 인도 수입자 간 협력이 필요하며, 한국 수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도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인도 수
입자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외거래처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시사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인도는 세관 검사율이 높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
는 편이다. AEO 인증을 받은 수출입업체는 미인증 업체에 비하여 검사 대상이 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서류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은행 보증 제공 후 통관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AEO에게는 은행 보증금의 감액이 적용되므로 자금 운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에 수출할 경우, 양국 간 AEO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비관세장벽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조치로 인해 2020년 3월 이후 일시적으로 인도로 수출한 물품의 통관이 무
기한 연기되고, 체선료, 컨테이너 보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나 한국 AEO 인증 수출업체임을 
근거로 인도 세관에 우선통관을 요청, 신속히 통관이 진행된 사례도 있다.  

최근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에 의해 발표된 중소기업을 위한 AEO 인증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
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한 AEO 인증 제
도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뉴델리 현지 기업 관계자는 기존에 준비하여야 하는 많은 양의 서류 대신 
법규 준수 여부 및 안전 관리 관련한 준수사항에 대한 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간소화된 절
차로 AEO 인증업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최근 발표된 
중소기업을 위한 AEO 인증절차를 포함, 인도 AEO 제도 및 양국 간 AEO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인도의 비
관세 장벽에 대응하고, 무역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원: 한국 관세청,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인도 현지 언론자료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0. 中 화장품 등록비안관리방법 발표

- 2021년 5월 1일부 시행 -
- 중국 최초의 화장품 등록비안에 대한 전문적인 규정으로 등록 및 비안제도를 명확하게 세분화 -

1월 1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화장품등록비안관리 방법>(이하 약칭 <방
법>)을 발표하였다. 2021년 5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방법>은 총 6장 63조로 화장품 신원료, 화장품 
등록과 비안 관리, 감독 관리, 법적 책임 등 방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 최초 화장품 
등록비안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로 지난해 발표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약칭 <조례>)에 대한 보
완이다. <방법>은 <조례>의 입법정신과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고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등록 비안 관리 업
무를 규범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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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화장품등록비안 발표번호
자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화장품 등록비안관리방법> : 원문 참조

주요 내용

1) 등록제도 및 비안제도 세분화, 관련 정의 명확화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는 그 위험도에 따라 분류,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등록 또는 비안을 실행한다. 
등록은 행정 허가에 속하므로 국가총국이 책임지고 그 절차와 요구는 보다 엄격해진다. 이에 비해 비안은 
고지성 비안으로 절차는 간소화되고 경내 책임자의 책임과 사후감독을 강조하였다. 단, 안전기준에는 차이
가 없다.

ㅇ 등록: 등록인의 신청서에 대해 약품감독관리부문(药品监督管理部门)에서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의 안전
성과 품질 통제 가능성을 심사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ㅇ 비안: 비안인(备案人)은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의 안전성과 품질 통제 가능성을 밝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약품감독관리부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저장하고 비치한다.

2) 감독기관의 등록/비안 실시 권한 명확화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은 특수 화장품, 일반 수입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의 등록과 비안 관리를 책임진다. 해
당 능력을 갖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일반 수입화장품에 대한 비안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다.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 2018년 88호 공고문의 규정에 근거하면 현재  일반 수입화장품 비안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로는: 텐진, 랴오닝, 상하이, 저장, 푸젠, 허난, 후베이, 광둥, 충
칭, 쓰촨, 산시 등 11개 성이 있다. 국내 책임자 등록지가 성(구, 시) 기타 행정구역의 범위 내에 있다면 온
라인 비안 시스템에서 자료를 제출한 뒤 국가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비안을 진행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의 화장품기술심사기관(妆品技术审评机构), 행정사항접수서비스기관(行政事项受理服务
机构), 심의검사기관(审核查验机构), 불량반응검측가관(不良反应监测机构), 정보관리기관(信息管理机构) 등 
전문적인 기술기관은 화장품 등록과 비안 관리에 필요한 등록 접수, 현장 실사, 불량반응 검측, 정보화 시
스템 제작과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http://gkml.samr.gov.cn/nsjg/fgs/202101/t20210112_3251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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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인, 비안인의 의무와 책임 명확화

특수 화장품, 고위험성 화장품 신원료의 등록증을 취득한 등록인, 또는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의 비안을 통
과한 비안인은 해당인의 명의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제품의 전체 생명주기동안 품질 안전과 효
능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출시 이전에 등록 비안 관리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출시 후에는 불량반
응에 대해 검측, 평가, 보고, 제품 위험 통제와 리콜, 제품 및 원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 관련 의무를 이행
해야 한다. 또한 등록인, 비안인이 해외에 있다면 국내에 있는 기업 법인을 경내 책임자로 지정해 의무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

4)비안 허가 절차 간소화

'제출 즉시 비안'을 골자로 하는 비안 정책을 실행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비안이 완성되고 비안이 완성되면 
생산 및 경영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 화장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비안을 거친 일반 
수입화장품에 대해 경내책임자가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외의 항구를 통해 수입을 희망할 시에는 정보화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항구명 및 수출입통관 진행 담당자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 화장품, 고위험성 화장품의 신원료에 대해 등록 관리를 진행하고 각 등록절차의 시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한다.

등록증 연장에 대한 심사 절차에서 <방법>은 심사기한을 기존 업무일 기준 115일에서 업무일 기준 15일로 
줄였다. 접수기관은 등록 연장에 관련된 신청을 받은 뒤 업무일 기준 5일 내에 신청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
행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은 접수일부터 업무일 기준 10일내에 신청인에게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새로운 등록증의 효력 발생일은 이전의 등록증의 만료일로부터 연장된다.

화장품 원료 사용 시 주의사항

① 사용 예정인 화장품 원료는“기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기목록
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공 원료는 화장품 신원료에 
속하고, 이미 사용된 화장품 원료이지만 사용 목적, 안전 사용량 등을 조절할 경우에도 신원료에 속한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등록, 비안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그 절차는 신원료의 위험 등급에 따라 다르
다.

② 부식, 자외선 차단, 착색, 염색, 잡티 제거 및 미백 기능을 가진 화장품 신원료는 등록 관리를 진행해야 
하고, 기타 화장품 신원료는 비안 관리를 진행한다.

③ 화장품 신원료는 안전감시감독관리제도에 따라 감시감독기간(보호기간)인 3년동안 신청자만이 해당 신원
료를 사용할 수 있고 기타 화장품의 등록인, 비안인은 해당 신원료를 사용할 경우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
해 화장품 신원료 등록인, 비안인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기타 주의사항

① 일반 화장품 출시 또는 수입 전에 비안인은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해야 화장
품의 사용 및 판매가 가능하다. 비안완료된 일반 수입 화장품이 경내 책임자가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외
의 행정구역 항구에서 수입될 경우에는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수입 항구 및 수출입통관 담당자의 연락
처를 추가 신고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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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안이 완료된 일반 화장품은 해당 제품의 이름 및 효능, 제품의 조제법을 임의로 수정할수 없다.

③ 비안인 및 경내책임자 주소지의 변경으로 해당 등록 관리 부서가 변경되는 경우 비안인은 다시 비안신
청을 해야 한다.

④ 특수 화장품 생산 또는 수입 이전 신청인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에 등록을 해야만 원료 및 화장
품의 사용 및 수입이 가능하다.

⑤ 등록된 특수 화장품의 주의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이 제품의 안전, 효능에 끼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에 비안, 등록변경 신청 또는 신규 등록해야 한다.

⑥ 화장품 등록증의 양도는 불가하다. 기업 합병이나 분리 등의 법적 사유로 인해 등록인을 신설기업 또는 
기타 조직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등록 변경을 다시 신청해야 하고 이전 등록인의 주체 자격이 취소된다.

시사점

화장품 신원료의 위험등급에 따라 등록제도 및 비안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신원료가 화장품에서 응용되는 
것을 가속화시키고 관리감독의 중심을 사후 관리감독에 두기 위함이다. 퍼펙트다이어리의 모회사 이셴(逸
仙)전자상거래회사의 비안 담당자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방법>은 비안제도의 효율을 높여 방법령 시
행 후에는 더욱 많은 신제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 화장품 기업 또한 제품의 안전과 합법적 유
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해당 방법령의 정책기조에 따라 수출전략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1세기경제보도, 베이완신스줴, 펑파이신문,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